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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해양수도 기관 이전 속도…'정착 지원'  시행령 마련

등록 2026.05.26 11:40:06

[세종=뉴시스] 강종민 기자 = 해양수산부가 세종에서 부산 동구 IM빌딩·협성타워 임시청사로 단계적 이전을 시작한 8일 이삿

짐을 실은 차량이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표지석 앞을 지나고 있다. 2025.12.08. ppkjm@newsis.com

[서울=뉴시스]정진형 기자 = 정부가 부산 해양수도 구축을 위해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특별법 시행령

을 마련했다.

해양수산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'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'(부산이전기관법)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

고 밝혔다.

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4일 공포된 부산이전기관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해

수부와 관련 기관·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골자다.

우선 해양수산 관련 기관·기업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관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장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%

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.

아울러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·공급하는 경우, 이전기관 및 기업의 이전계획과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해수부 장관이 주

택의 공급 범위, 입주자격, 선정 절차와 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.

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"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제정으로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

적 기반이 구체화됐다"며 "특히 이주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불편함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지

원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



◎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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